
䋫㥗 FTA 䎾⾆의 ⭍㰛㭫과 㪈䎾⾆ 㰫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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䋫㥗 FTA 䎾⾆은 본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단된 지 3여 년이 지났지만 재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5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개시한 협상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 내부협상 즉 이해집단 간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이해집단 간 이해 대립은 물론 양국 간의 협상의제를

둘러싼 마찰구도를 정리하고 아울러 새로운 마찰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

한다. 이들 기초 위에 새로운 협상환경변화 즉 상대방의 입장변화를 감안하면서 㪈

䎾⾆을 위한 㰫件을 제시한다.

비단 한일 FTA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서 수반되는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무역산업지원조치는 특히 오랜 산업정책의 경험에서 오는 공유한 한

일의 경우 지원의 특정성, 장기화, 기존업계단체의 신규진입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㧨㞧ⲡ⸊의 䕃㡾ぷ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종(중소

중견 부품소재 산업 등)에 대한 중장기 기술인력개발 등에 국한한 한시적 지원프로

그램을 엄정하게 관리하며 농수산 분야는 동아시아 전체의 수급과 환경보전 등에 중

장기 전망 아래 생산과 가격을 공동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가는 이른바

동아시아 共䅫農㐮㭽㺚 구상과 기존의 양국 農㭽改䎢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

에 한일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장으로서 㴉國과의 광역적 연대를 통한 이해

조정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가능한 각종 인프라를 공동 구축해야 함으로 밝

혔다. 

1. ⾱ ⣻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약 3년간 중단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㪈䎾⾆을 위한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각각 여

타국 혹은 지역과의 독자적인 FTA 전략을 구사하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2) 이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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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2007. 2)에서 발표한“한일 FTA 협상 대립구도와 재

협상 조건정비 방향”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공개강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한국은 협상 중단 직후 동시다발 FTA 추진전략을 구사한다는 명분으로 칠레에 이어 싱가포

르, EFTA, 미국, ASEAN과 협정을 완료(타이 제외)하고 캐나다, 멕시코, EU와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한미 FTA에 인한 역외국의 무역전환효과를 우

려해 조기에 한일 FTA에 응해 올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FTA 협상 과정,



에서 한일 FTA 정책은 양국의 ⚻㙔㭽㺚 㜀〽ㇵ㞶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우려마저 나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국은 상호 견제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협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외각 두드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한일 FTA는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상위권

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기 협상 재개를 목표로 그간의 협상준비 및 본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이

해대립구도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개입으로 인한 새로운 조정코스트의 발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변화된 협상환경을 토대로 국내외 마찰을 최소화, FTA 䕃果를

極⚺䒅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2. 䋫㥗 FTA 㿧㷂 Ⲛ景 㪈䓶㥍

1998년 양국 수뇌 간에 이루어진 FTA 共❬㓐究 합의에서 출발하여 어렵사리 FTA 협

상 개시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는 다분히 WTO의 협상기동력 저하, 유럽과 북미경

제권에서의 㫠⠬㫂 FTA 증대로 인한 양국기업의 해외거점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한일

양국 업종 간 競䋺ぷ 증대와 마찰요인의 사전 제거, 㴉國 부상에 대한 공동대응, 외압을

통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국내개혁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이들 요인들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1. WTO의 機❫⡌ 㪞䋋와 㫠⠬㫂 FTA 㴒⚺ ㍜⡌ 强䒅

그동안 WTO 가맹국 수의 급증에 따른 각국의 교섭참가 인센티브 확보와 광범한 교섭

분야 설정이 WTO의 기동적 교섭과 합의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

다. 확실히 과거 關リ㥄䋋가 중심이었던 교섭 당시와는 달리 교섭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

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도 WTO 교섭의 기동적인 합의 형성을 어렵

게 만들었다. 

동시에 관세인하가 상당수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에 자유화를 요구할 경우 반

대급부(추가적인 자유화)가 마땅치 않아 〽㷂國 交ぱ⡌이 저하되고 동시에 WTO의 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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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역외국으로서의 무역전환효과를 최대한 해소하면서 한일

FTA 재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멕시코, 칠레, ASEAN

회권국과 양자 간 협상, 및 ASEAN 전체와 협상을 완료(2007년 11월 발효 예정)하고 인도,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FTA를 준비 중이다. 다분히 중국이 ASEAN과의 과감한 FTA를

통해 동남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데 대한 견제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2국 간 및 지

역적 FTA 체결의 빈도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이후 체결된 FTA는 종래의 FTA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상이한

지역에 속하는 국가끼리 FTA를 체결하는 사례(미국과 요르단, EU와 멕시코, EU와 칠레

등), 상이한 지역에 속하는 FTA끼리의 통합(EU와 MERCOSUR 등) 움직임이 활발해졌

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도 多㧢㳋㢥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㶀㒪䅪䋺 움직임에 적극 동참

함으로써 양자를 상호 보완해 가는 㫠⠬㫂 䅫⾆㭽㺚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2.2. 䋫㴉㥗 競䋺ぷ 㴒⚺ 속의 䋫㥗의 ⾗䑇ⵗ㘹ぷ 㪞䋋

1990년대 들면서 䋫㴉㥗 3국은 ASEAN과는 상이한 지역특성을 지니기 시작했다. 우선

3국은 거의 대부분 공업기반이 충실하고 제조업종 간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䑇競䋺ぷ은 높아진 반면 3국 간 무역의 ⾗䑇ⵗ㘹ぷ은 저하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ASEAN과는 달리 제조업종 내부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ㆧ䈓⸊㐮 가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소재, 가공조립 분야에서 후발국이 대형설비투자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

언제나 선발국을 캐치 업, 선발국이 설비(과잉부채)를 매각∙정리하더라도 그 만큼 후발

국이 대형투자 구조를 유지∙강화하면 시장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 최근 䋫㥗 構

㱅㱂㭾 과정에서 보듯이 기업과 업종의 사업구조 개혁을 시장에 일임할 경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비중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저하하는 경향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NIES, ASEAN 및 중국과의 ⾗⚻㫂 ⵗ㘹ぷ이 높

고, 중국은 ASEAN, 한국 및 NIES보다 일본과의 상대적 보완성이 높으며, 일본은 중국보

다 ASEAN, NIES 및 한국과의 상대적 보완성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중국(홍콩 포함)의

⚻㥗 ㇁䀋ⵗ㘹ぷ이 일본의 ⚻㴉 ㇁䀋ⵗ㘹ぷ보다 낮은 결과 일본의 ⚻㴉䗡㧖, 일본의 ⚻䋫

㇁䀋ⵗ㘹ぷ이 한국의 ⚻㥗 ㇁䀋ⵗ㘹ぷ보다 높은 결과 한국의 ⚻㥗㫋㧖, 중국의 ⚻䋫 ㇁䀋

ⵗ㘹ぷ이 한국의 ⚻㴉 ㇁䀋ⵗ㘹ぷ보다 낮은 결과 중국의 ⚻䋫㫋㧖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1> 참조).(3)

동시에 한중일 ⸷較㜀㞶構㱅는 점차 근접, 경합성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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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1>에 의하면 2006년도 한 해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면 대일 수출보완성이 일본의 대중

수출보완성보다 높아져 대일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의 동액의 대한흑

자로 메우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대일적자를 대중흑자로 메우고 있어 한중일 3국 간 다자무

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비교우위구조 차이에 의거한 보완성에 따른 ⭅㒬㿍㷂䕃果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초에는 거의 모든 IT관련제품에서비교열위에 있었으나 이

후 비교우위를 급격하게 강화해 오고 있다. <䉌 1>에 의하면 2004년에 제3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은 일본수출품과 약 45% 중복되고 있으며 중국은 32% 중복되고 있어 양국의

일본추격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이지만 3만 달러 이상의 고급품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 후발국이 선진국 기술을 습득, 비교우위 분야를 질서 있게 확산

시켜온 지금까지의‘㍌䎊䐭䅒’(flying geese pattern)와는 달리 중간단계를 생략,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확립해 가는‘㘵⺱䐭䅒’(leaping frog pattern)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

다. 그 결과 한중, 중일 간의 기술집약형 산업내 분업은 확대되는 반면 한일 간 수평적

산업내 분업은 전반적으로 정체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국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새로운 ⸷

較㜀㞶를 창출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䑇ⵗ㘹ぷ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3국 간의 균형적인 수평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협력과 이를 위한 경쟁환경을 정비∙

구축하고 국내산업조정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방법은 전통적인 ⭅

㒬∙䅵㧨㧣㡒䒅이며 다른 하나가 이른바 FTA와 같은 㰆⛔㫂 䅪䋺이다.

지금상태로는 한중일 3국 간 상호보완성이 저하하고 아시아시장에서의 구미세의 선점

에 개별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시장통합을 통해 規⬌經㰏, 㰔䊱㹈ⴶ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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㳩: 1) 직접투자(대외투자-대내투자)는 2004년 수치. ( ) 홍콩 포함. 

주 : 2) 2004, 2006년 평균환율은 각각 1달러=107.49엔, 116.89엔 적용.

㧨⤏: KOTIS, 해외투자정보(한국수출입은행), 일본 㪕⬲み 㙔∙ 內䅵㧨䅪計(2004).

<그림 1> 䋫㴉㥗 ⭅㒬ㆣ㶆와 㶟㭬䅵㧨 흐름 (2006年)

한국
무역흑자

(단위: 억 달러)

직접투자

254

22.7
(22.9)

209.0
(377.8)

254.6(92.9)

45.6(51.7)
일본 중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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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䉌 1> 㰑3㉸㨆에서의 㥗과 競㪙國 間 ㇁䀋䊱 㴌ⵦ ⸷㴌(%)

3국시장수출품
경쟁국 명 1994년 1999년 2004년

부가가치 지표

중국 8.6 15.8 32.3

싱가포르 16.3 17.4 17.2

한국 15.7 23.9 32.5

1만 달러 이상
홍콩 16.6 18.7 24.2

타이 4.8 7.2 na

말레이시아 12.4 4.7 4.2

필리핀 na 5.3 10.4

인도네시아 1.7 2.7 3.4

중국 5.8 13.5 29.7

싱가포르 14.3 16.5 16.5

한국 13.0 22.0 30.9

2만 달러 이상
홍콩 14.0 17.2 23.6

타이 3.6 5.9 na

말레이시아 5.1 10.9 11.5

필리핀 na 2.8 2.2

인도네시아 0.8 1.8 2.5

중국 0.9 2.9 15.3

싱가포르 3.2 4.2 5.0

한국 2.4 7.7 8.1

3만 달러 이상
홍콩 3.6 7.3 11.2

타이 0.4 0.6 na

말레이시아 1.1 1.0 1.5

필리핀 na 0.1 0.2

인도네시아 0.1 0.2 0.4

중국 9.3 16.7 31.8

싱가포르 16.8 17.9 31.5

한국 16.3 23.8 44.9

전체
홍콩 16.9 18.8 46.9

타이 5.4 8.2 na

말레이시아 7.3 12.8 22.4

필리핀 na 3.7 7.0

인도네시아 1.8 3.2 11.4

㧨⤏: 㪕 Ⳃ㤻⽫㐮㓐究ヶ(2006), 經㰏⽫㐮み(2005).



달성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3. 㥗의 䅫⾆∙㶀㒪㭽㺚 ⚺㭒䓿

일본은 1990년대 전반까지는 농산물자유화, 역외국차별, 특히 미국의 극심한 반발이라

는 국내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㶀㒪䎾㭶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에 이르러 일본은 지금까지 매우 신중했던 지역협정과 2국 간 협정을 대외경제정책의

틀 속에 포용하면서 종래의 ⭅㒬㭽㺚의 ⚺㭒䓿을 시도한다. 그 배경으로서 몇 가지를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1995년 출범한 WTO 이후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신규분야에 관한 다자간 교

섭의 난항에 더하여 일본이 실질적으로 출범을 주도하고 가입한 APEC 역시 당초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䅗⾪㫂 한계를 지닌 채 아시아 금융위기 시 응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국이 UR협상 타결로 간신히 얻은 ⭅㒬∙䅵㧨㧣㡒䒅

불씨를 살려가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㶀㒪⭅㒬䎾㭶을 이용하면서 다국적기업의 효율적인

세계적 입지선택을 통한 경제연대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

러냈다. 그 결과 일본기업은 역외국으로서 무역전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셋째, 동아시아 주변국은 아시아經㰏㞹機와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결속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아시아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일

본 역시 장기불황 탈출을 위한 최후의 정책보루가 아시아수출시장 유지∙확대였다.

일본은 현재 經㰏㓜⚽䎾㭶(EPA)이든 㧣㡒⭅㒬䎾㭶이든 우선 경제관계가 긴밀하지만

關リ 및 ⺰關リ㪇Ⳇ이 높아 일본경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 중 일본

의 민간기업이 설정한 우선순위, 관계강화를 통한 여타 통합경제권에의 효과적 대응 정

도, 정치적 안정성과 통치능력 및 민주화 정도, 일본의 민감품목의 무역량과 상대국의 협

정체결 의지에 더하여 자국의 교섭처리능력, WTO교섭진행 상황, 여타 지역∙국가 간의

FTA 진척상황 등 경제적, 지리적, 정치외교적 기준 및 실현가능성 등의 전략적 판단기준

에 따라 협정 상대국 혹은 지역을 선정해 가고 있다.(4)

이에 일본은 거대생산∙소비시장인 동북아와 그 외연을 확보하면 국내 투자수익률 저

하 방지, 중국의 동남아, 인도양 진출을 제어, 확대 EU, FTAA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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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렇게 본다면 최근 인도, 호주도 포함하는 거대 아시아자유비즈니스 경제권을 상정하고 있

는 것도 중국이 ASEAN, 인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다. 동아시아 FTA 추진

을 위한 대상국 선정에 있어 국제정치외교적 비중이 한일 FTA 협상개시 때에 비해 다분히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위상제고를 통해 세계 3극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寡㭣생산체제 유지, 글로벌경쟁력 확보 등의 經㰏㫂 㤐㤶 이외에

대아시아 외교상의 㫠⠬㫂 㟣㓙ぷ을 확보하는 교두보로서 䋫國을 EPA 우선 협상대상국

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3. 䎾⾆ 이슈ⴶ 및 國內 㐮㱜 間 㤐䍸 ⚻⨳

3.1. FTA 5個 基㞙䂤 䋺㢞

1998년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21세기 신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와 1999년 3월 행

동계획(“한일 경제협력 Agenda21”)에 의거하여 FTA에 관한 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학계 공동연구, 업계 비즈니스포럼을 거쳤지만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협상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官䋚 공동연구회(2002. 7~2003. 10)를 통해 한일

FTA 기대효과와 추진방안을 검토한 직후 첫 협상은 2003년 12월 개시되었으나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동안 한일투자협정, 양국 국민, 기업, 단체내부의 FTA에 관한 인지도 제고, 정부내부

의 매우 보수적인 관세양허안과 WTO뉴라운드 타결을 기다리는 일부 규범과 룰 관련 초

안 마련 이외 가시적 성과는 전무하다. 여전히 양국 관련업계는 물론 동종 업종의 단기,

중장기 수급계획 등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정부부처 마저도‘㿝⣻㹣べ 各⣻⯱⚻’의 입

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당초 총론찬성에서 총론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㿝⣻㹣べ의 근거는 ① 다자간 룰의 보완, ② 동아시아역내 구미기업과의 효율적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국기업관련 업종의 규모경제 달성, ③ 여타경제권에서의 시장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등이다. 各⣻⯱⚻는 ① WTO 뉴 라운드 행방 주시의 필요성,

② 양국기업 간 전략적 제휴 증대와 해당 업종의 장기효율성 제고에 대한 상대적 피해업

종의 확신 결여, ③ 농수산 분야 추가개방 반대와 이를 자기업종의 보호막으로 활용하려

는 비농업분야의 㭽⠬㫂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존의 한일 FTA의 기대효과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비관세조치

철폐 및 양국 간 협력강화 등으로 무역, 투자는 증대될 것이지만 한국의 기술혁신으로 생

산성향상이 없는 한 대일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 기초연구결과(5)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

䋫㥗 FTA 䎾⾆의 ⭍㰛㭫과 㪈䎾⾆ 㰫件 ─ 67 ─

(5) KIET(1999) 및 KIEP∙IDE(2000) 참조.  



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㥗㫋㧖 규모는 최소 34억~최대 60억 달러로 확대

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䋫䅵㧨 활성화, 이를 통한 국내구조개혁, 설비투자 및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다면 대일무역흑자는 최대 64억 달러까지 가능하다.(6)

이는 양국 간 관세율 格㹈, 일본의 자국 부품∙제품 선호 경향 및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고려할 때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곤란한 반면 일본이 세

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전기전자 부품, 고급기계류, 핵심소재, 고급승용차

등의 수입증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에

따른 ⭅㒬㹸䀋䕃果보다는 ⭅㒬㭒䓿䕃果가 크다. 

아울러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그동안 8% 내외의 關リ로 보호받아

오던 국내 중소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일본의 고급부품소재 수입확대로 연구개발 혹은

상품화 직전 단계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소싱

확대로 과거처럼 부품기업과 완성품 제조기업 간 연계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관세철폐는

⸃䊱조달선을 일본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일 간 ⽫㐮構㱅

㱂㭾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고가∙차별화 제품, 한국은 중저가∙범용제품의 수직적 산업내

분업 체제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1억 7천만 인구, 4조 6천억 GDP(세계 GDP의

17%)의 단일 시장 형성에 의한 規⬌經㰏 실현으로 한일역내에서 세계최적생산시스템 구

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등장, win-win 원칙에 의거한 㫠⠬㫂 㰍䗕 강

화, 구조조정과 개혁, 경제활성화에 의한 ⽫㐮競㪙⡌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의 경영자원 보강으로 3국 시장 공동 진출, 하이테크분야의 세계적 기준설정, 다자협력의

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일 FTA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WTO+α 의 선진 통

상 룰 설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① 䈢括㫂(농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자유화 추진),

② 㿝䋺㫂(고도의 투자 룰 정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분야 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정부조달, 과학기술, 운송, 인력이동, 중소기업 등 광범한 분야 협력 추진),

③ ㊵㷓㫂(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 주요수출품의 관세철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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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수많은 정량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 고용, 무역수지, 후생 등

의 변수 값이 상호 상반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산과 고용의 경우 어느

계층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가는 완전히 분석자의 판단에 의한다. 따라서 이는 매우

㧘㢞㫂인 이해대립 조정이라 볼 수 있다. 



행기간 단축), ④ 䑇䐿㫂(양국의 지속적 성장, 공동번영, 협력강화), ⑤ WTO+α(WTO규범

과의 조화 및 지역통합 모델케이스 제공)의 5個 㞙䂤에 합의한 것도 바로 상기와 같은

중장기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효과는 가시화되기 전에는 좀처럼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며 실제

다수의 수혜계층∙업계의 목소리는 잠잠한 반면 피해계층∙업종은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변모하여 노동, 자본, 기술의 국내외 이동을 제약, 효율적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䔯㫂 ⺮㛴을 키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FTA 협상

의 주요 이슈별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재점검하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우리기업의

피해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3.2. 이슈ⴶ 䋫㥗 間 㤐䍸 ⚻⨳(7)

우선 한일 FTA 본 협상이 좌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8) 한일 FTA 체결의

결과 한국 측은 ① 한일 간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② 국내 제조업 기

반이 와해되는 것은 아닌지, ③ 일본의 ⺰關リ㪇Ⳇ의 존재, 농수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지

연 등으로 인해 한국의 ⚻㥗㇁䀋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④ 한국의 산업피해

구제와 보상 메카니즘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등을 우려하고, 일본 측은 ① 일본의 대한수

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에 대한 한국 측의 미온적 자세, ② 한국 측의 일본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실질적 개방,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 ③ 한국 측의 고급기술 이전과 산업피

해 ⵗ⾅ 요구, ④ 한국 측의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한국 측의 상품분야(특히

자동차분야) 전면개방 반대 등 상품분야에서의 이면 협상좌절이 여타분야 협상진입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본 협상은 이미 중간협상 단계였던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의 아래와

같은 협상 이슈별 양국 간 입장차이를(9) 조율하지 못한 채 결렬된 것이다.

첫째, 關リ 분야에서 한국은 일부 제조업, 일본은 농업분야 등 민감 분야 피해가 크므

로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는 하지는 않지만 관세철폐 이행기간 설정과 양자 간 ⽫㐮䊼䍸救

㰏 조치 등 소요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

해 제조업 전 분야의 관세철폐를, 한국은 일본의 농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의 전면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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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도형(2007b, pp. 296-300) 인용.

(8) 여기서는 협상 중단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과거사 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을 무시한다.

(9) 김도형(2003b) 참조.



주장하고 있어 당초에는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관세양허안을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제조 수입액 가중 전산업 평균 관세율은 일본이 2.7%, 한국은 9.2%로서 한국

이 3배 이상 높다. 업종별로는 일본은 수송기계, 전자, 기계 등은 거의 무세인 반면, 농산

물을 비롯한 䎢㰔䊱, 섬유 등은 관세율이 높다. 한국 역시 농수산물 관세율이 높고 제조

업에서도 섬유, 가죽 등을 비롯해 수송기계, 화학, 기계 등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5%

이상이다. 

관세율별 수입을 보면 한국은 ⬽リ㇁㥧 비중이 28.3%, 일본은 57.3%로서 현재 우리의

대일수출의 절반 이상이 무세이다. 한국의 관세는 10% 이하에 전체의 70%가 몰려 있으

며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율이 8% 내외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10% 이상 高關リ 품목비

중은 한국이 1.7%인 반면 일본은 3.0%이며 농수산물, 화학제품 등에서 ⺰㱖價リ가

많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關リ㡾이 일본에 비해 높고 특히 주요 제조업에서는 일본은

거의 ⬽リ인 반면 한국은 상당 수준의 關リ가 남아 있어 상품양허 부문에서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제조업의 일부품목에

서 한국 이상의 高關リ를 유지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 쌀은 관세율이 500%에 달하고

한국의 관심품목인 김, 정갱어, 고등어, 다시마 등 9종의 어패류는 ㇁㥧䋬⚳㰆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요구대로 고관세 철폐와 수입규제 전폐 시 저가격 외국산 수입증가로 국내

업체가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이들 품목은 일단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년 후 재협상

하려는가 하며 협상 기간에도 한국산에만 배정해 오던 김 쿼터를 중국에게도 배정하는

등 한일 FTA 협상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렇다고 일본이 농산물 관련 관세를 철

폐했을 경우 한국 측 예상대로 대일농산물 추가 수출 5천만 달러의 혜택만을 볼 것인지

는 의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농정개혁 이후 최고급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추가수입으로

우리 농가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關リ㰤䂝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비관세조치란 무역∙투자활동을 왜곡하

는 관세 이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품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와 민간 업

종단체 등의 각종 㪔⠹㫂 조치를 말한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

달리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미통상마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며 한일

FTA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갭을 메우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었다. 

다행히 산관학 공동연구회 산하에 비관세조치 협의체를 가동하게 되고 본 협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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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전협의분과로서 공인하게 된 것은 양국 통상교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였다고 판

단된다. 실제 수량제한, 기술장벽, 위생검역, 유통장벽 등 한국기업이 대일수출 혹은 일본

내에서의 제반 영업활동상 직면하는 ⺰關リ㪇Ⳇ 혹은 㰤䂝들은 물론 일본기업의 한국내

비즈니스상의 각종 애로요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와 같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競㪙㫂 慣䎊의 시정을 통해 FTA 협상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구체적 이슈에 관한 사실 확인, 관련 규정상의 문제 등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속 검토하되 논의의 대상을 정부의 공적규제에 의거한 ⺰關リ㰤䂝에 국한

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䎾⾆의 ⺰⚻䂶ぷ이다.

일본은 이미 공적규제를 상당수준 완화∙철폐하는 대신 이를 ⯓⯓規㰆(10)의 틀로 전환해

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공적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② 서비스와 ㊢⽫㐮 분야 각종

규제 완화∙철폐에 대한 담보력이 약화된다. 한일 양국은 서비스와 신산업분야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존 제조업 성장마저 제약하며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 내수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당장의 ⭅㒬䅵㧨䕃果에 연연하기보다 국내구조개혁

과 실질적 개방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비관세장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양국의 기득권자가 규제의 㘠⾍을 반납하는 개혁과 협상의지가 없는 한 선진 룰 구축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㞙⽫㶀 規㭶의 경우 양측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고 사용자에게 편

리한 원산지 규정 설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을 경유한 제3국

제품의 㜖䔨㇁㥧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원산지 규정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양

국 간 무역투자활성화에 부담이 되거나 다양한 역내 공급체인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정도

로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운용은 㧣㇚해야 하지만 적어도 향후 급속한 기술발

전을 고려한 우리의 품목별 대일경쟁력을 고려하여 원산지 획득의 난이도를 협상하자는

것이다.

넷째, 技ㇸ㪇Ⳇ과 관련된 상호인증협정(MRA)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소극적이었으나

한국 측 요구에 의해 분과 설치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인증발급기관의 선정 등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의 대일농수산물 수출과 관련이 깊은 위생 및 식물검역조

치(SPS) 분야에서는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유지하려는 반면

한국 측은 가급적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현재는 물론 장래의 교역상

품의 기술적 특성에 관련된 㫜⮴㶏㊗과 國㰙䎾⾆의 㫜⮴ぷ이 요구되는 바 관련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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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의 민간업자가 관련 업종단체를 통해 ㊢規㹭㥧을 규제하는 각종 ⯱競㪙㫂 행위를 통칭한

다. 그러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모두 WTO 정부조달 협정 회원국이나 현재 양국 정

부조달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인력이동상 제약이 크기 때문

이다. 이에 한국 측은 일본 측에 WTO+α 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㴉㍡㭽ⷬ와

㶀ⱼ㭽ⷬ로 나누어 정부조달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합

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 ⭅㒬⸊㏧이다. 일본은 한국의 2대 서비스 수출국(23.4%), 2대 서비스

수입국(16.4%)이며, 한국은 일본의 6대 서비스 수입국(4.9%), 3대 서비스 수출국

(5.4%)이다. 서비스 㧣㡒䒅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DDA상의 양허내용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의료∙보건, 건설전문, 법률 등 전문인력 이동의

경우 일측은 불법 입국 및 불법 체류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자연인 이동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여섯째, 㶏㫂㪕⽫權 ⭍㰛는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 FTA 최중점 협상의제인 만큼 자국

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룰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을 창출한 자에게 ⲕ䂸㫂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식창조 활동 촉진, 지적인프

라 확충에 기여하고 公㮅競㪙을 촉진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의 ⚻㴉기

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인식을 공유할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용과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지재권 보호에 따

른 ⭅㒬㙒曲은 최대한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곱째, 양국 간 䅵㧨䓴⚺ 및 㴉ン企㐮䎾⡌은 한국업계가 FTA에 거는 기대가 큰 분야

이다. 한국 측은 한일 FTA를 계기로 일본의 대일투자 확대와 함께 양국 해당부처 간의

기존 협력 틀을 넘어 피해업종의 업종전환, 부실부문의 퇴출, 사업재편성 및 신산업 육성

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실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㐮技ㇸ䎾⡌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고

선진국과 후발국 간 FTA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소위 Capacity Building확충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부품소재 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경

쟁력강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1국2제도의 경제특구와 산

업클러스터에 대한 상호진출을 통해 ⾗䑇競㪙⡌ 강화는 물론 투자환경개선과 협상을 위

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3. 國內 㐮㱜 間 㤐䍸 䀒❧

이상과 같은 협상의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해대립이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농업, 제조

업, 서비스 등 업종 간 마찰의 강도보다는 제조업 내부 업종, 규모, 비즈니스 형태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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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대립의 강도가 더 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소극적이고 섬유, 신발,

석유화학, 농업 등은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동일 업종 내에서도 수출과 내수, 가공업체와

부품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規㰆㐮㱜과 ⺰規㰆㐮㱜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적극적, 후자

는 소극적이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 경우이든 일본 제

조품의 관세수준이 낮은 데다 철강, IT 품목은 관세가 제로이므로 대일수출 유망상품 개

발능력을 제고하지 않는 한 단순한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추가적 ⚻㥗㇁䀋은 기대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의 경우 일본수입차로 인한 시장잠식을 우려, 한일 FTA에 강력하

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계도 조립업체는 적극적이지만 부품공급업체는 중장기

적으로 일본의 모듈부품 기술이전과 대일수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이다. 전자전기 업종의 경우 일부 첨단기술제품을 출시 중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

으로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제 부품을 수입, 조립하는 업체는 부품 수입

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분야는 일본이 高關リ이므로 관세철폐 시 범용제품의 대일수출이 확대되지만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일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T 분야는 양국 간 수평적 분업 정도가 매우 높지만 규격공통화, 국제표준화 등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 통합시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㥗⭅㒬㫋㧕가 확

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수산식품 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關リ 인하로 ⚻㥗㇁䀋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본의 현행 수입규제를 고려할 경우 실

질적 개방에 의한 수출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신규진입자의 출현으로 경쟁

이 격화되고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섬유, 생활용품의 경우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저가 범용품은 중국 등과의 경쟁, 고

가품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 내 경쟁품과의 경쟁상 불리해져 대일수출보다는 수입

이 급증함으로써 한국은 중저가, 일본은 고가품에 䅹䒅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산업내 분업

이 고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일본 건설시장이 특히 監⦶技ㇸ㧢의 직원채용 및 상주, 건설업 유경험

의 경영관리 책임자 고용이 어려운 등 매우 폐쇄적이므로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실

질적인 접근도가 크게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관급공사 발주 시 각종 ⯓間規

㰆가 많아 ㉸㨆㷂㥧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FTA에 대한 국내업계의 소극적 입장과 업종내부의 이해대립이 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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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일본의 EPA/FTA 대상국 선정을 위한 전략적 기준에만 의하면 한국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양국 간 기술격차와 산업

연관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금후의 기술발전과 격차 변화, FTA 협상 결과, 양국내 구

조개혁과 업종통폐합을 통한 規⬌經㰏, 동아시아역내 네트워크經㰏, Ⳁ㞺經㰏 이익의 향

방 여하에 따라서는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본 양국 간 이슈별 이해대립과 국내업계 간 이해대립을 상호 밀접한 㓗關ぷ

을 지니고 있지만 전자의 대립구도 조정이 선결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농수산

시장 실질적 개방, 한국의 제조업의 점진적 개방과 일본의 대한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완

화∙철폐가 양국 간 이해대립 완화 → 한국 내 이해대립 조정을 거쳐 양국 기업 간 파트

너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겠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䋫國 㰔㱅㐮의 㫕⪎開ⱻ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미 핵심부품소재

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시장은 관세의 일부 인하만으로도 시장쉐어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전면개방을 요구

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서비스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DDA 협상타결 시까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일본과의 협상은 또다시 평행선을 긋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

과 다른 무역∙투자파트너들 간의 연대강화로 인한 ⭅㒬∙䅵㧨㭒䓿䕃果는 예상외로 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4. ⽫㐮⭅㒬㱂㭾 㶆㞣과 㷂㥧規㰆의 䋪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FTA를 비롯하여 ⭅㒬∙䅵㧨㧣㡒䒅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㫃極㫂 ⽫㐮構㱅㱂㭾을 시도하고 기업차원에서는 해당 업종의

과당경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規㷂㥧을 㰆䋪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일수이다. 적

어도 한일 양국은 산업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FTA 재협상을 위한 국내 컨센

서스 형성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즉 피해업종 혹은 집단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역

조정지원과 기존기업과 단체에 의한 신규진입 조치가 산관협조체제 아래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는 FTA를 비롯하여 DDA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조정, 노동시장 유동화,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원활히 함으로써 企㐮競㪙⡌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㒬㱂㭾㶆㞣

입법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추가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쉐어 잠식을 우려하여 FTA에 정

면 반대해 온 일부 과점업종이나 단체는 앞으로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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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혹은 업종단체의 직간접 개입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첫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계층과 신규 진입자 간의 갈

등을 증폭시키고 㧨㞧ⲡ⸊의 䕃㡾ぷ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써 종국적으로는 ⭅㒬∙䅵

㧨㧣㡒䒅의 실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WTO 가맹국으로서 세이프가드 발

동 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그 수단의 선택과 관련의사결정 메카니즘이 각국의 재량에 일

임되고 있는 만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 FTA 재협상에 앞서 ⽫㐮構㱅㱂㭾 이론 차원에서 한일 FTA에 따

른 산업조정지원 조치와 寡㭣⽫㐮의 공동 진입 억제 정책의 한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

요가 있다.

4.1. ⭅㒬㱂㭾㶆㞣 㧉Ⳃ의 ⭍㰛㭫

한국은 최근 동시다발적 FTA정책이 개방통상국가전략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자리 잡

으면서 단순한 수입제한조치에 의한 단기적인 피해방지 차원을 넘어 國㰙競㪙⡌ 향상을

위해 미국의 통상법 201조와 같은 적극적인 ⽫㐮㱂㭾㶆㞣이 가능한 지원법의 체계적 정

비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㰔㱅㐮 ➏의 ⭅㒬㱂㭾㶆㞣에 관한 Ⳃ

⦜㍊」은 FTA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

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㧣㡒⭅

㒬䎾㭶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

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㱞䋺㶆㞣⚻㺚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㒬㱂㭾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FTA이행으로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

나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 전직∙재취업 등의 활동으

로 정의하며, 둘째, 동 지원은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며, 셋째, 산업자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무역조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

㒬㱂㭾㶆㞣㱞䋺⚻㺚을 수립하며, 넷째,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해당기업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증가가 이러한 피해의 주된 원인

이며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㒬㱂㭾企㐮으

로 지정하여 필요한 정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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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

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㭒㶣∙㪈䁼㐮에 필요한 정보

제고 및 상담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지원수단을 보면 무역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에서 필요한 융자, 기

존의 산업발전법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 무역조정기업

에 투자하는 경우 동 조합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부가 출자하며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雇㛦㭽㺚基Ⳃ 또는 雇㛦ⵋ䎝Ⳃ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

원하도록 하고 이들 조정지원심의기구로서 ⭅㒬㱂㭾㶆㞣㞻㞚䔯를 재정경제부에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원심의 이전단계인 ⭅㒬㱂㭾計䔻䈖價㞻㞚䔯는 산업자원부, ⭅㒬㱂㭾㶆㞣

센터는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두고 동 산하단체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동 법률안 제출 이후 ① WTO 규정과의 䋺䂞ぷ, ② 무역조정기업의 경영악화와

수입증가와의 인과성을 비롯한 무역조정 계획의 합리성 등을 포함한 企㐮㶆㞣㰆⛔의 실효

성, ③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과 㖗⽭ 䓶ⵋ 여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①은 무역조정지원이 기존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한 특정성과 수

출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조치가능 보조금과 금지보조금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지역

적 특정성 요건에는 저촉될 가능성이 㫕⬽한 것은 아니다. ②는 구체적인 제도운영은 대

부분 대통령령에 일임하는 형식을 밟게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③은 지

원위원회가 현업부서인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어짐으로써 부처별 이견조율과 예산 확보상(11)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이고 탄력

적인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지원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①, ②에 대한 기본입장이 법률

조문에 명시되고 㶆㞣㖗⽭의 䕃㡾ぷ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지원대상 엄선, 지원기간 한

정, 지원효과의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모럴 헤저드를 최대

한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TA에 따른 이해조정과 산업경쟁력 회복 강화라는 당

초의 목적에서 일탈하고 국내외에 걸쳐 새로운 마찰과 추가 조정 코스트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 76 ─ 經 㰏 � 㸾 㰑46卷 㰑2䑨

(11) 산업자원부는 당초 안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무역조정기금 설치∙운영을 주장한 바 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수의 기금운용에서 오는 부실과 WTO 규정과

의 합치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4.2. FTA와 ⭅㒬⽫㐮㱂㭾㶆㞣의 䋪界

이미 본 바와 같이 한일 FTA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사양산업의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조정원조의 실시여부와 그 지원 폭의 문제 등 중요한 이슈

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FTA에 의해 한국의 대일교역조건이 개선되더라도 㥦�이 硬㶟㫂일 경우에는 소비자이

익이 확보된 상태에서라도 생산, 고용, 무역수지 악화로 생산자이익은 감소함으로써 전체

경제적 후생 손실은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이는 㘹㫕競㪙을 가정한 흔히 말하는 FTA의

經㰏㫂 䕃果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조선, 철강부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며 섬유의 경우 �❫㸾㏫㪕인

만큼 고용문제는 조선, 철강보다 심각하다. 동시에 철강, 석유화학은 대기업, 㭗㧕는 중소

하청기업의 고용문제가 일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 중 이미 䍻㙔㶟㭬䅵㧨,

업종전환, 철수 등을 통해 국내 설비투자가 축소되거나 그 가능성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축소 가능성을 줄 것이지만 國內構㱅㱂㭾이 늘린 업종일수록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흔히들 산업조정원조 정책수단을 강구하

게 된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자주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업종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실업수당, 재훈련 보

조, 단기적으로 해외로부터의 경쟁배제를 위한 ⭅㒬㰆䋪㭽㺚(일시적인 관세인상, 수입제

한 등), 설비폐기, ⾪⽫㱂㭾카르텔, 사양산업 해외이전(㶟㭬䅵㧨)에 대한 보조, 지역정책,

사업전환 혹은 신규사업의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㐮㱂㭾㞣㰠 㭽㺚ㆠ⚇은 단기적으로는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㐮構㱅㱂㭾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내후생은 물론 세계적인 후생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한 정책수단의 예상되는 지원효과와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수입제한 등 ⭅㒬㰆䋪㰤䂝의 경우이다. 산업조정의 원인이 교역조건 변화

에 있었으므로 이들 관세, 수입제한조치는 국내가격을 인상, 국내 상대가격을 교역조건변

화 이전 수준으로 바꾸어 놓게 한다. 그 결과 국내생산은 변화하지 않고, 교역조건은 개

선되므로 소비자 후생은 증대하고 생산축소가 회피되는 만큼 전반적인 經㰏䖯⾪은 증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㒬㰆䋪㰤䂝로 국내가격이 왜곡, 산업 간의 자원이동이 제약, 사양

산업 보호정책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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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이는 단기적인 실업회피와 장기 산업구조조정 간의 경합적 상충성 문제로서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한시적인 ⭅㒬㰆䋪㭽㺚을 구사, 일종의 Announcement effect를 부여, 중장기적으로 투자

감소, 산업 간 자원이동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호의 䋪㉽ぷ 확보가 곤란

하여 산업조정이 지연되고 관리무역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이는 기본

적으로 㧣㡒⭅㒬㽑㰆 속에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䀋㧣㳋規㰆의 경우이다. 실제 FTA에 따른 단기적인 고용, 투자, 생산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양국 관련 기업으로서는 특히 과점업종 간의 설비투자, 생산조정 카

르텔 협정 혹은 그에 유사한 협조적 행동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 각 업체에 수출한도를 할당해야 하므로 기업수가 많거나 자유진입이

허용되면 할당한도 배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䀋㧣㳋規㰆 조치가 현재와 같은

한일 양국의 경쟁업종에서 보는 寡㭣⽫㐮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카르텔 효과를 수반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예컨대 일본기업은 한일 FTA에 따른 한국기업에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동종업

종의 ⚻䋫㇁䀋㧣㳋規㰆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12) 이 경우 수출자주규제의 한도가 매

우 낮게 설정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업체도 동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수요자의 희생에 의한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䀋䋪⛔ ⲡ⸊은 㧘

㢞㫂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신규 진입하는 경쟁기업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수출자주규제가 계속되는 한 양국의 해당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한일 양국의 寡㭣㐮㱜이 ❫䋚㫂 規⬌經㰏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육

성함으로써 양국은 물론 세계전체의 경제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주규

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업종이 확립되고 있는 역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선발자로서 얻고 있던 ⾪⽫㧢㧍㒤(13)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역외선발국의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하지 않는

한 역내 2개 䖵Ɑ國(여기서는 한일 양국을 해당업종을 보호∙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후발

국으로 상정)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Ɑ國의 기득권을 잠식하게 되고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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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제 토요다 자동차는 한일 FTA로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한국의 대일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피해와 이로 인한 추가개방의 지연을 우려하여

대한수출자주규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의 점

유율 확보전략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13) 혹은 㳾렌트(= 이윤 + 고정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발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14)

셋째, 雇㛦ⵗ㰠의 경우이다. 사양산업에서의 실업을 회피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보조를

행하면 고용확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 생산축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수입제한 조치와는 달리 㥦�ⵗ㰠는 소비자가 교역조건개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조는 유효한 정부개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단기 실업 문제와 장기 산업조정 간

의 경합관계가 발생한다. 사양산업에 임금을 보조하는 한 여타 산업으로의 생산요소 이

동이 제약될 것이고 그만큼 䋪㉽ぷ 확보와 이를 위한 㭽ⷬ介㥧이 과연 민간의 신뢰를 어

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넷째, 構㱅㭒䓿㿍㷂이다. 이상 3가지 㭽㺚ㆠ⚇(이는 주로 사양산업으로부터 생산요소퇴

출을 촉진하기보다 단기적인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

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종전환을 위한 기능훈련 제공, 사양산업 밀집지역에의 기

업유치, 설비폐기 보조 등 구조전환촉진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사양산업으로부터의 생산요소 이동을 위한 시장일임과 정부개입 어느 쪽이 조정 속

도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불분명하다. 이미 지적한 㥦�硬

㶟ぷ이 조정속도 지연의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다. 이밖에 조정속도를 지연시키는 ㉸㨆

㊳䇺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이 과연 유용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㥦�硬㶟ぷ이 반드시 㭽ⷬ介㥧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사양산업이 �❫㸾㏫⽫㐮일

경우 과도한 생산요소이동은 오히려 실업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여타산업이 사양산업의

노동을 충분히 흡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본만 유출시킨다면 노동자 해고와 함께 실업

은 더욱 증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㐮㱂㭾ㆠ⚇은 일부 이해관계자∙국가의 주장을 크게 반영하기 쉬운 결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회적 총잉여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아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도 소수의 이

해관계자의 주장을 반영, 도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 의미에서 한일 FTA에 따른 산

업조정을 원활히 실행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책협조가 긴요하며, GATT/WTO 등의

현행 룰과의 정합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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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는 결국 한일 FTA로 인한 역외국으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한다. 



4.3. 寡㭣㐮㱜의 共❬㷂㥧㐜㰆의 䋪界

한일 양국은 현재 제조업의 일부 분야에서 상호경합하고 있으며 過⚳競㪙의 폐해를 줄

이기 위해 FTA 실시 전 혹은 후에도 공동으로 설비감축을 통해 寡㭣⽫㐮의 ❫䅒㫂 規⬌

經㰏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동종기업 차원에서는 자주 거론되고 있

다.(15)

원래 過㧍䅵㧨 ⭍㰛는 독점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대체성이 높아 양국기업 간의 전략적 행동이 중요

한 의미를 갖는 산업에서 발생하기 쉽다. 즉 어느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㫠⠬㫂 ⚷㽊

關係에 있는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결국 이러한 전략적 동기에 의해 투자

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양국의 생산기술상 規⬌經㰏ぷ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과점적

경쟁균형에서 성립하는 기업수가 경제후생을 최대화하는 기업수보다 과다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 양국 寡㭣企㐮 간의 생

산량과 가격을 통한 경쟁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만약 기업수를 진입제한정책에 의해 억제

할 수 있다면 경제후생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일 FTA 체결 시점에서 기업수가 사회적으로 과잉이라는 판단 아래 진입이

규제되면 기존기업 간에는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되거나 신규진입의 위협이 줄어들어

산업의 경쟁 정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혹은 업종단체

(혹은 FTA를 주도하는 일부업종)가 寡㭣⽫㐮에 대한 㷂㥧規㰆를 선호한다면 다음과 같

은 사항에 일층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른바 한일 양국 경합업종의 대표기업이 㫠⠬㫂 ⚷㽊關係에 있지 않고 㫠⠬㫂

ⵗ㘹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過㧍㷂㥧㭶⦶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한일 어느 쪽이 신규진

입을 허용, 산업전체의 산출량이 증대하면 개별기업의 생산량도 증대하기 때문에 보조금

을 지급해서라도 신규진입은 오히려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령 㫠⠬㫂 ⚷㽊關係에 있더라도 㤠㷓㪍를 생산하는 과점산업의 경우, 경쟁촉진

에 의한 사회후생증대 효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질재인 경우 신규진입 증

대는 재화의 다양성 증대라는 추가적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은 ❬㷓㪕 투자경쟁에 주력해 왔으나 FTA의 결과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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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일 양국의 정부 간 교섭의 장에서도 한일 FTA의 필요성으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논거

중 하나가 양국 간 과당경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경쟁업종 간의 과당경

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른바 합의적 분업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서 새로운 기술지식을 공유, 상호이질의 신제품을 신규진입기업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사전에 진입을 규제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신제품∙신기술 개발기회를 상

실하게 되어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전체가 누릴 수 있는 소비다양성의 이익을 잃게 될 것

이다.

셋째, 양국 정부 혹은 단체의 진입규제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 재화∙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고려할 경우 정부개입의 유효성 여부는 해당과점산업이

❬㷓㫂인지 㤠㷓㫂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또

한 진입규제 시에도 산업내 기업수의 적정수준에 관한 정보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어야

하며 동시에 規㰆⚳局은 단순히 현시점에서 해당산업이 동질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이 아니고 장래에도 그것이 동질적 산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ー⺮㧢 ざ䑋⛔가 여

하히 변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도 규제당국의 사전진입규제의 유효성이 의문시된다. 

넷째, 이들 과점산업의 㧣㡒㷂㥧均䐸에서의 기업수가 㿤㫐企㐮ㆤ를 상회하므로 기업수

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기존기업 중 퇴출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진입규제에 의해 기존기업의 생산량을 확보, 규모경제이익을 얻

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업전체의 산출량은 감소, 시장가격은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

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잉여 감소를 상회하는 생산자잉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

비자희생에 의한 기업보호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5. 䎅㊹ 䎾⾆ 㤋㰛 및 䎾⡌ ⸊㏧ 〽決 可能ぷ(16)

5.1. 農⽫⮸ ㉸㨆開ⱻ에 대한 㥗 䂆 㧉㨆 ⴲ䒅(17)

과연 일본은 우리의 관심분야인 農ㆧ⽫⮸의 실질적 개방에 어느 정도 적극적일 수 있

을 것인지. 협상 개시 이전부터 농산물의 경우 품목수든 금액기준이든 開ⱻㆧ㳾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18) 일∙싱가포르 EPA 협상과정에서 보인 일본 측

농수산분야 양허안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일본의 대멕시코 농산물 협상타결 과정에서의 일본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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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핵심의제인 MRA, 표준화와 지재권분야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17) 김도형(2007b, pp. 310-313) 인용.

(18)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양허안을 교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속단은 금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FTA 재협상에서도 재연될지 않을지 우려된다.

일본의 대멕시코 FTA 협상과정을 보면 추후 䋫㥗 FTA 협상재개 시의 일본 측의 소극

적 입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DDA 협상종료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개방약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노골적인 의사표

명이 일본의 다자통상 전문 관료로부터 개진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 4월 1일 발효한 일본-멕시코 FTA에서 일본의 멕시코에 대

한 자국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수준을 䊱⬝ㆤ와 �㍸基㳾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수 기준으로는 HS 9단위 2,009개 품목의 양허수준을 보면 931개 품목은 즉시철폐, 단

계적 개방, 쿼터 등의 형태로 양허했지만 나머지 1,078개 품목은 양허에서 일단 제외했

다. 즉 멕시코에 대한 일본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수준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불과 46.3%

에 불과하다. 동시에 즉시철폐 품목은 637개 품목이지만 이중 361개 품목은 MFN 실행관

세율이 이미 0%였으며 양허제외 품목은 대체로 MFN 실행관세율이 높거나 종량세 품목

으로서 전체 농수산물 품목수 중 53.7%에 속하고 있다. 한편 4년, 6년, 8년, 11년 등 양

해된 기간에 관세를 균등감축하거나 특정 스케줄에 따라 감축하는 품목은 217개, 쿼터적

용품목은 77개로 전체 농수산물 품목수의 14.6%에 달한다.(19)

일본과 멕시코 간의 농산물 교역구조가 한일의 경우와는 상이하므로 한일 FTA 협상에

서 일본 측이 農⽫⮸ 開ⱻㆧ㳾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

다.(20) 그러나 농수산 분야에 관한 최근 일부 일본 측 논자의 변화된 협상자세를 읽고 이

에 답해야 한다. 

사실 㥗農⽫⮸ 䈓均關リ㡾은 12%로 한국의 84%는 물론 EU의 20%, 타이의 35%보

다 낮으며 㧣給㡾은 40%로 WTO 농업보호 삭감국 중 우등생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가격

지지도 폐지하고 관세도 낮은데 일본의 농산물과 식료품이 해외보다 비싼 것은 소비자욕

구에 맞추려고 품질향상을 한 코스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국내외가격차가 큰

것은 엔화강세와 이들 노력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농업은 이제는 유럽과 같이 高關リ에 의존하는 農㐮ⵋ䑪國은 아니다. 동시에 고관세

품목수는 농수산 전체의 약 10% 정도(야채는 3%)이다. 

첫째, 㪞關リ 䊱⬝을 중심으로 개방한다면 많은 농산물을 예외없이 포함하여 FTA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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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내부자료(2005) 참조.

(20) 그동안 양국 업계단체 간의 한일 FTA 재개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농산물의 대한

개방을 위해 협상초기에 비해 적극적인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나 이를 공식적으

로 확인할 수는 없다. 



진할 수 있다. 이미 일∙필리핀, 일∙말레이시아, 일∙타이에 이어 일∙멕시코 FTA도 이

러한 입장에서 추진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고관세 품목의 자유화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 대신 일본 측의 高關リ 䊱⬝ 開ⱻ 㖇㙔 제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측은

쌀, 우유∙유제품, 육류, 설탕은 국가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존속이라는 공공성 차원에서 개

방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WTO도 예외로 인정하고 각국의 기존 FTA에서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데이터를 통해 자국 소비자와 한국 측을 납득시켜야 한다. 일

부 농산물에서 고관세 유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만큼 㶟⸡㰆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

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고관세 품목 관세를 특정국에 대해서만 제로로 한다면 무역전환

효과 때문에 역외국 배제로 인한 후생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GATT24조(가능한 한 모든

품목을 자유화한다는 조건하에서 FTA 용인)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시산 결

과를(21) 보지 않더라도 한국만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대일수출시장을 잠식당할지도 모르

는 역외국 반발도 예상된다. 

셋째, 고관세 품목 예외조치에 의한 한일 FTA의 역외차별성 완화 주장을 한국 측이 수

용하는 대신 한국의 대일농산물 수출 가능성 축소에 따른 손실은 일본 측이 보전하는 것

이 공평하다. 따라서 타이를 비롯한 아시아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협력과 자유화 조화원

칙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피해농가(혹은 한국의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

업도 동일한 맥락에서 적용 가능)의 구조조정과 이후의 ⚻㥗㇁䀋䊱에 대한 關リ 㜀〽㼦

䈚(혹은 무세한도 설정)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구조조정 대상 영세농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아시아 선도국 일본의 정당한 역할일 것이다.

넷째, 일본도 이러한 역외차별성 완화와 동시에 자국내에서도 자유화로 인한 국내이익

편재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많은 피해대상 농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력강화 자금과 경쟁력 격차 보전 등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수적인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최근의 EU와 유사한 동아시아 共䅫農㐮㭽㺚 구상에[⣘⬚

䑼(2005a)]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아시아 FTA 참가국(예컨대 한중일)이 각각 GDP 규모에 따라 기금에 갹출, 아시

아생태계와 환경도 보전하면서 자원부존조건이 크게 상이한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존속

할 수 있도록 공통 예산에서 공통 기준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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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일 FTA 시 돼지고기 자유화 영향 시산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인 일본의 경제후생을 감소

시킨다. 이는 일본정부의 관세수입 감소와 수입업자의 기존 차액관세 제도 철폐에 따른 차

익(렌트)의 상실분이 소비자이익 증가분을 상회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쌀 수입자유화를 FTA에 포함하되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세삭감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과 생산을 유지하려면

3개국의 재정부담이 방대해진다.(22) 확실히 쌀을 3국만이 㘹㫕㧣㡒䒅하면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은 물론 공통농업정책으로는 완전한 보전이 어렵다. 

가령 현재의 가격과 생산을 유지하도록 보전하지 않으면서 12,000엔/60kg = 200엔/kg의

보전기준미가(한국의 경우 150엔/kg)를 적용하되(23) 일본의 현행 정도의 쌀 생산 조정

유지 시 예상되는 피해(자급율(70%) 하락, 질소 총공급/농지흡수한계비율 상승)를 최소

화하기 위해 생산조정을 해제하면 䋫㴉㥗 㪕㭽ⷾ⚙은 각각 1.3조 엔, 4,100억 엔, 1,600억

엔으로 시산된다. 

따라서 䋫㴉㥗 FTA에 쌀을 포함시키되 각국의 GDP에 비례하여 㶟⸡㰆를 행할 경우

각국은 이상의 부담을 상한선으로 자급률과 환경부하도 함께 고려하면서 관세를 최대한

인하하려 한다면 생산조정을 해제, 보전기준 미가를 한 가마 12,000엔 정도로 설정, 關リ

㡾은 200% 정도로 하는 것이 공통농업정책의 유지가능 조건이다. 

다섯째, 한일 양국은 FTA를 통해 농수산물도 제조업과 같이 ㆧ䈓⸊㐮의 가능성을 열어

가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의 양국 간(특히 서울과 일본의 지방 간) 가격을 비교하면 고

급품의 경우 거의 접근하고 있어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시 일본의 대한수출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대된 시장에서 일본 농수산업자들은 일본내 산지(9개 불럭)에 더해 한국

을 한 개의 블록으로 추가하여 산지 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양국 국내의 FTA이익의 편

재현상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변화된 논리 전개이다. 실제 참치, 대구, 우

유 및 유제품, 채소 등은 제조업의 제품∙부품과 같이 한일(혹은 중국 연안부 포함) 간

쌍방향 교역을 통해 양국의 國內 過㧍⾪⽫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농수산 가계의 ㊵㷓

ヶ➊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측은 일본의 農ㆧ⽫⮸ ㉸㨆開ⱻ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일본 측 고관세 품

목 유지 대신 우리 측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시키면서 쌀 자급률, 환경보전, 재정부담,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아시아共䅫農㐮㭽㺚 구상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

5.2. ㏳國의 ⺰關リ㪇Ⳇ 㙂䒆∙㼦䈚 스케줄

양국 간 산업내 수평분업을 촉진하려면 현재는 물론 잠재적인 무역∙투자코스트 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24)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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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자극적인 직불제 도입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직불단가도 현재가격을 기

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23) ⣘⬚䑼(2005b) 및 ⣘⬚䑼(2005c) 참조.



의 현행 법∙제도∙관행 아래 무역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에 대

한 䅹㭶䒅(Specification), 둘째, 시정방법의 선택, 즉 이를 모두 제거할 것인지, 혹은 무역

상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을 도입할 것인지, 셋째, ⺰關リ㪇Ⳇ 㙂䒆∙㼦䈚는

양국의 법∙제도 선진화, 개방적 지역주의 신장과 多㧢 룰 형성에 기여, 미국 등 일부 역

외국의 반발을 제어함으로써 한일 간 FTA의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정책보루라

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1993년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제적 규제를 축소하고 일본시장 개방도

를 높여 오고 있다. 그러나 ⻪䔯㫂 規㰆(환경, 소음, 쓰레기, 안전, 위생규제 등) 신설과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에 의한 㧣㳋∙㧣㡻規㰆는 늘어나면서 비관세장벽은 새로운 규제의

틀을 쓰고 㘠㱏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의 비관세장벽은 교역재는 물론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의 過㧍∙㴌ⵦ規㰆의 틀 속

에서 존재하므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것이 양국의 國內㙔價格㹈(25) 즉 고비용∙저효율의 주된 요인(26)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일본의 ⚻䋫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䋫수입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각종요

인으로 구성되는 㥗의 ⚻䋫가격차의 㥓⸃’로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점을 지닌다.

첫째, 현재는 상대국에 대한 시장과 투자진출이 전무하여 ⺰關リ㪇Ⳇ의 영향이 미미한

재화∙서비스일지라도 FTA 이후 장차 신규진입이 이루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

벽 문제에 대처, 둘째,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보다 오히려 광범하고 구조적인 비제조업

혹은 내수산업에서의 過㧍∙㴌ⵦ規㰆에 접근함으로써 비관세장벽 완화∙철폐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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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일 FTA에 관한 국내외 기존의 㭶⠹㫂, 㭶ぷ㫂 분석의 대부분은 관세인하∙철폐만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비관세장벽 철폐까지를 포함한 연구의 경우에도 국내외가격차

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의거하고 있는 만큼

한일 FTA의 효과는 상당히 䈈䎌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5) 일본의 國內㙔價格㹈(differential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rket)와 購⩴⡌䈓價(ppp)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購⩴⡌䈓價 = 일본국내가격(엔 표시)/해외가격(현지통화 표시). 국내

외가격차 = 일본국내가격(엔 표시)/해외가격(현지통화 표시)×환율(엔/현지통화). 따라서

내외가격차 = 구매력평가(엔/현지통화)/환율(엔/현지 통화).

(26) 고비용∙저효율 요인으로서는 ① 사회적 요인(제도, 규제, 상관행 등에 의해 ㇁㥧, 㷂㥧,

價格이 규제되고 경쟁이 제한되어 결국 생산성 하락을 초래), ② 자연적 요인(국토(일본의

경우 지진발생 등), 기후, 자원제약, 사회간접자본 부족 등에 따른 까다로운 ⻈㏾, 원재

료∙물류비 상승, 저효율 초래), ③ 소비자태도(까다로운 ⻈㏾과 과다 브랜드지향, 과잉품

질, 정보부족에 따른 업체의 일방적 고가격 정책 가능), ④ 기업의 ⱻ⩎經㕱(과당경쟁에 따

른 과잉설비, 과다한 간접경비, 과다한 ⺰關⢺ 다각화와 연구개발 코스트), ⑤ 자국 환율

평가절상(달러표시 임금상승) 등을 들 수 있다.



확보, 셋째,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 성과를 비관세장벽 철폐여부를 통해 점검할 수 있

다고 하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최근 기업과 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䋫價格㹈를 축소시켜 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2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율

요인 이외의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일본의 고비용∙㪞䕃㡾 구조를 㘠㱏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內㙔價格㹈를 구성하는 제반 요인 중에는 경기변동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䑴

㪊되어 있지만 그 가격차만큼 ㇁㥧과 㷂㥧이 저해되고 있으며 가격차가 용이하게 축소되

지 않을 경우 이는 어떤 형태이든 장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내외가격차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ぷ 䎌⾂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통해 자국통화

의 평가절상 요인(통화절상은 국내외가격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제거해 가야 한

다. 그러나 대폭적인 가격차를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으로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비관세장벽에 관한 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

다.(27)

5.3. ❮⸉㌦ 廣㒪㫂 㰍䗕와 䎾⡌ 메뉴 開Ɑ

현재 한일 양국내에는 㴉國㞼䏄⣻과 함께 ⽫㐮空❱䒅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이다. 그

러나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는 근본적으로 자국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이 지

연됨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한일 FTA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과 구조고도화, 무

역투자 활성화, 산업내 분업을 촉진하려면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범위와 구조조

정과 구조개혁에서 비롯되는 디플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고용기회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한일 양국의 공동파트너로 활용하면

서 한중일 3국 기업 간 제휴와 협력을 통해 規⬌經㰏 이익에 더하여 Ⳁ㞺經㰏(Economy

of Scale)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논의한 주요 제조업 중 특히 한일의 주력업종

은 양국만으로는 상당기간 기존의 과잉생산∙과당경쟁 체질을 시정하여 아시아 진출 구

미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양국 간 산업내 분업과 시장접근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한중일 FTA를 향한 3국 간 신

뢰형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28) 동북아 廣㒪䎾⡌㽑㰆 구축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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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TA 실시 초기에 양국이 합의,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관세장벽이 이들 대책 중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에 따라 FTA의 정책효과가 좌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

장벽에 관한 ⾗䑇㥍㶏, 완화∙철폐가 지연될수록 FTA의 시장통합, 경쟁촉진, 생산성향상

등 동태적 효과는 제약될 것이다. 



하다. 

첫째, 기계류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장기 모듈화 계획에 입각한 모델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부품 공용화∙표준화, 계측기기 등 형식승인이 필요한 분야 선정, 3국 간 투자

협정과 ⾗䑇㥍㴛䎾㭶(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조기 체결과 세계시장에서의 䐭

㊎㉫㥍 획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둘째, 㧣❫㹏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소규모 모듈 䅹䒅㶀로 분화하

여 㹉ユ⚷ 모듈에 관한 공동기술개발, 기술∙기능인력 집중 양성, 디지털제품∙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3국 부품업체의 공동 B2B사업 및 한중일 3국 간 자동차 네트워크 망을 구

축한다.

셋째, 〶㟨䒅䋚분야에서 일본은 정밀화학 분야의 ⚻䋫직접투자와 기술이전, 한국은 범

용제품 분야 플랜트의 operating기술을 중국에 과감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에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 라이선싱이 필요한 대형 콤비나트보다 품목별 단일

플랜트 형태의 공동 진출이 효과적이다.(29) 나아가 구미기업의 아시아전략 강화(30)에 신

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R&D인력과 정보교환,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공정개선(나

노기술과의 㢃䋺), 원료전환기술 등 차세대 기술과 환경분야 공동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넷째, 㭗㧕㭻ⵍ䅫㊝분야에서 3국은 세계적 䉈㳾䒅競㪙에 공동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통

합을 통해 價䂍⢽를 실현해 가기 위해 한일IT협력 이니시어티브의 합의 사항(31)을 체계

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국 共❬䉈㳾䒅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력,(32) 정보통신분

야의 ⩉ぷ㫂 㤻⡌⸝㱍(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을 해소하기 위해 㴉國㤻⡌을 한일이 공동

개설하는 연수과정에 투입, 교육훈련 후 2국의 현장에 투입하고 한중일 3국 ⚺䋚의 공동

IT인력육성 및 교류, 정보처리 자격 공동인증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일 양국의 대중 교역확대, 이에 따른 한일 양국 간 파생수요와 지방 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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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도형(2007b, pp. 314-316) 인용.

(29) 중국의 경우 예컨대 폴리올레핀 프로젝트보다 ABS, PS, PVC 등 단일 플랜트 형태의 직접

투자가 자본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 구미기업은 앞으로 e-Biz 확대, 지구환경문제 해결, 㹉ユ⚷ ㊢ 技ㇸ開Ɑ 기반조성, 정보네

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1) 1999년 한일 양국 정상은 한일IT협력 이니시어티브에서 산업별 B2B협력, e-Marketplace 공동

구축, ユ界㿤㽒 㭗㧕⭎⾺交䓿(EDI)방식 도입, 한국의 eTrust와 일본의 Online Shopping Trust

마크 ⾗䑇㥍㴛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2) 여기에는 제4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共❬䉈㳾 제정, 3국의 비교우위 분야(중국의 항

공∙우주, 일본의 디지털 가전, 한국의 CDMA Silk Road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를

중심으로 한 共❬㓐究, 컴퓨터 부품의 표준화∙공용화∙⾗䑇㥍㴛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확대 등 동북아 신규물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선

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3국 간에는 Port & Hub Sale Competition이 치열하게 전개되

고 있지만 실제 시설 간 ⢽繫⮿⸩ㆍ소프트웨어機能 ⸝㱍, 주변 ⽫㐮⨳㶀와의 연결성 결

여, ⾆⻪와 물류센터 기능이 취약하다. 한일 FTA 이후를 겨냥한 하드웨어의 과잉현상 시

정, 허브항 Ⲛ䖵㶀의 ⾪⽫과 ⾪䔊환경 개선, 금융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관련 정보망 구축

은 국제다국적기업의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33)

여섯째, 양국 간 지방 간 교류가 빈번한 ⸄⽧∙㷃䍻 경제자유지역과 일본 Kyushu 지역

을 연계하여 한일 FTA 모델지역경제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

로 ⸉九㳖(Kita-Kyushu)의 FAZ(Free Access Zone)의 기능 간 연계를 위한 대형컨테이너 기

지와 한국 동남권과 일본의 九㳖(Kyushu) 간의 䋫㥗㧣❫㹏⸊㐮圈(34) 구축을 위한 인프라

를 계획적으로 공동 정비해 나가야 한다. 

5.4. 㙔䓿㉸㨆 ㍆㭶과 �㢃 㧨㉸㨆 䎾⡌

한일 양국은 아시아 �㢃㞹機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세계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만큼 㰔㱅㐮의 기반에 비해 �㢃서비스⽫㐮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이

는 제조업 기반 성장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 간의 기존 거시정책협조 지속이

라는 극히 선언적인 구호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라고 하는 공동목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중장기 關リ㥄䋋∙㼦䈚의 긍정적 효

과를 단기적 환율변동 리스크가 이를 상쇄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양국기업의 핵심역량

을 키울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ⴲ❫䓿㡾㰆⛔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달러권에 속하면서 엔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즉 엔고∙달러약세 때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지만

엔약세∙달러高의 경우에는 반대로 약화되는 등 경기변동의 진폭이 컸다. 이것이 소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제국 간의 비대칭 메카니즘이다[⚺㏧健㥓∙ 㭰宏㤍⠥

─ 88 ─ 經 㰏 � 㸾 㰑46卷 㰑2䑨

(33) 예컨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경제특구의 경우 토지개발은 개발초기부터 민간자본은 물

론 노하우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일괄분양 방식보다는 장기임대방식을 채용하고 특히

특구내 R&D 관련 업종 종업원들의 생활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

서도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주체로 하여금

교육, 의료, 여가 시설 등 배후시설에 관한 초기투자비용을 개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4) 㥗 ⸉九㳖의 䎐䄼 㧣❫㹏䅹區내의 완성차, 자동차 부품회사(九㳖, ⽧口 지역내 400개 ⻪)

네트워크에 부산(예, 르노 삼성)과 울산의 완성차(현대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경남 창원의

기계금속 부품, POSCO의 소재를 결합하면 동아시아 최대 자동차분업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지금까지 아시아각국은 대달러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 환율정책(이른바 달러연동)을 통

하여 안정성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그러나 아시아䅫䓱㞹機에 의해 이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래 엔달러 환율변동은 일본과 아시아경제

의 ⾗䑇㢚㱏關係와 아시아景氣ⴲ❫의 주요원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각국통화가 거의 달러연동이었던 관계로 경기는 엔고기(1986-88, 91-95년)에는 호전, 엔

화약세기(1989-90, 96년 이후)에는 부진해지는 패턴을 과거 20년간 반복했다. 그리하여

많은 아시아국가가 엔고기에는 거품이 팽창, 엔화약세기에는 거품 붕괴를 경험해 왔다.

실제 통화위기 직전인 1996년 이후 미국경기가 건실하게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각국은 수출 감속을 중심으로 조정국면에 들면서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은 엔

화약세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본다면 아시아 각국으로서는 엔화환율은 어디까지나 자국경제의 펀더멘털과는

거리가 먼 외국통화이며 제3국의 환율변동으로 자국의 경기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

직한 것이 아니다. 각국 통화당국은 자국경제안정을 위해 엔화환율의 안정을 가장 바라

고 있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자국통화의 대달러 안정만이 아니고 대엔 안정

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통화위기를 계기로 달러연동의 한계가 노

정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도 아시

아경제의 엔권화는 거시경제안정, 대외자산가치의 유지, 금융기관의 國㰙競㪙⡌ 증강에

기여하는 등의 메리트가 크다. 엔 사용∙보유에 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진다

면 엔의 國㰙䅫䓱로서의 매력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실제 아시아역내각국은 㧨㤣❫㧣㡒䒅, 㴉㍡㢊䎊 㧣㡻ぷ, 䓿㡾㍆

㭶의 세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이 어려우며 환율정책은 대달러 안정뿐만 아니라 대엔 안

정도 목표로 해야 아시아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본인식 아래 ASEAN+3에 의한

통화스왑 등의 �㢃䎾⡌의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확충해 가고 있다.(35)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참에 䓿㡾ⴲ❫으로 인

한 영향이 상이해서는 곤란하다. 최근에도 엔약세∙달러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 급

상승, 한국의 수출가격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메카니즘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 달러 환율변동의 영향을 상당부분 제거해야 한다. 이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이상으로 시장통합과 자본축적에 의한 FTA 䕃果 極⚺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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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근 한일 양국 재무당국은 엔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 한국에 유입된 단기자금의 유출가능성

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등 양국 간 금융외환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를 위한 기본은 양국의 금융시장 통일이다.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결과 단기적으로 ⚻㥗⭅㒬㫋㧖가 확대되더라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자금

이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일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한직접투자로 국내환원되는 일본자금규모는 불과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1> 참조). 물론 장기목표로서 㐯圈실현도 금융시장 통일이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엔 國㰙䒅(국제거래시 엔의 사용∙보유비율 상승) 속도

는 매우 느리며 달러는 기축통화 조건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제국의 대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 국제화는 ① 엔의 國㰙䅫䓱로서의 이용확대에 의한 현 달러 중심 국제통화시

스템의 불안정 해소와 국제무역투자 촉진, ② 일본의 과잉저축의 활용을 통한 아시아역내

경제의 안정적 발전, ③ 일본기업금융기관의 외환리스크와 외화유동성 리스크 감소, 환율

변동에 중립적인 경제구조 전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일본의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엔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적극적이다. 반면 동아시아제국은 당분간은 엔 사용∙보

유비율의 상승으로 큰 메리트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간의 間隙을 메우려면 일본이 우선 엔 국제화를 국제거래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일본국내 자본금융시장을

저렴하게 엔을 조달∙운용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36)

첫째, 구주, 아시아생산거점과의 달러표시 수출입, 엔화표시 채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달

러표시 에너지 수입으로 거래하는 등의 거래관행, 수출입선의 선호 및 엔화표시 자본조달

상의 제약 등으로 엔화표시 거래비율은 그다지 상승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엔표

시 무역금융 활성화와 엔차관을 활용한 엔화표시 원유∙LNG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제국 통화를 달러 과도 의존에서 벗어나 달러∙엔∙유로의 복수통화 배스캐트에

연동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ASEAN + 3의 장을 활용하여

챙마이 이니시어티브의 내실을 다지고 자본이동관리, 역내외환결제제도 선진화 등 역내금

융과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아시아역내 㺌券㉸㨆 육성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㧨㉸㨆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과잉저축이 구미의 국제금융센

터를 경유하여 국내로 환류함으로써 䅫䓱와 期間의 Mismatch가 발생, 아시아금융위기를

자초했던 경험에 비추어 역내저축은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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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6) 㐯の 㰙䒅㿧㷂㓐究 (2003) 및 김도형(2007c) 참조.



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시아 국채, 국제금융기관채권 시장 육성, 증

권화와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통화리스크 경감(역내통화 배스캐트 표시 채권 발행 등),

아시아 신용등급기관 육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㥗의 國㰙�㢃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國㰙⚉期�㢃去⠦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해 옵 쇼어 시장과 TB, FB시장 활성화, 일본의 기관투자가와 비거주자들이

국채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운용이 가능하도록 원천징수 비적용 등의 특례조치를 부

여하는 등 제도 면에서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ODA 예산확충, 아시아開Ɑ基�(AMF)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상기 아시아공통농업정책, 중소기업 협력사업, 아시아생태∙에너지∙물류 인프라 정비 사

업, ⚻⸉개방개혁지원사업 등을 통한 엔자금 중점 공여가 절실하다.

6. 맺 음 말

한일 양국은 이제 㴉國과의 경쟁이 가능한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국내경제의 ㏳

極䒅가 극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이 중국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끊

임없이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를 계기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㨆開ⱻ을 통해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시장에서 깊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목표에 합의한 것은 䋫㥗

FTA가 동아시아 지역의 經㰏䅪䋺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며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서 체결될 다양한 FTA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하려면 한국의 제조업계, 그리고 일본의 농수산업계와 일부 제조업계의 반발

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국내 피해 예상 산업계의 반발을

극복하고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내부협상과 저생산성부문의 고통스런 構㱅㱂㭾 과정이 수

반되어야 한다. 협상 중단 이후 한국 측은 국내 일부 제조업계와 농산물업계의 심한 반

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협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으며 공산품 분야 예외를 최

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법∙제도∙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한일 FTA 협상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일

FTA 이후 한국의 실질적 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농수산시장 개

방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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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㨆䅪䋺을 위해서는 關リ㼦䈚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일본의 경우 공산품에

있어서는 대부분 품목이 현재 ⬽リ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공산품에 있어서는 관세철폐가 큰 의미가 없다. 반면 일본의 다양한 ⺰關リ㪇Ⳇ 혹

은 ⺰關リ㰤䂝에 대해서는 이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는 한일 FTA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자기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제품 수입을 막으면 우

선은 기득권을 지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성의 모순에 빠진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FTA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양국

정부는 FTA 협상 타결 이전에라도 국제적으로 약속한 자국내 공적규제와 민민규제 완

화∙철폐와 시장개방스케줄은 제대로 이행하고 민간기업도 한일 FTA 체결을 염두에 두

고 새로운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피해지역과 업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인재양

성, 상시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 

한일 FTA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

향하려면 단순한 ⭅㒬㧣㡒䒅만이 아니라 보다 동아시아 광역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할 때는 Capacity Building, Supporting

industry 육성 차원에서 㭽ⷬ㶆㞣(개도국의 경우에는 ODA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측은 양국기업 간 공동 R&D에 대한 정부지원,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센터 설립, 부품소재 기업 간 투자펀드 조성 등 각종 ⽫㐮䎾⡌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

다. 동시에 외환 금융자본시장 협력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광역협력을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양국 최고 통치권자의 이니시어티브 발휘 없이는 㪈䎾⾆의 돌파구를 찾기

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FTA에 따른 산업피해보상과 관련된 ⭅㒬㱂㭾㶆㞣

Ⳃ 등을 입법 운영을 통해 내부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 측의 농업과 서비스분야 추가 개

방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측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끌면 끌수록 국

제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되고 양국의 동북아에서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

다. 현재 양국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라는 기본목표를 외면하고 재협상이 용

이하다거나 협상노하우를 습득한다는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여타국과의 FTA를 추진하며

필요한 협상상대를 기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양보, 양국기업이

절차탁마할 수 있는 고도의 經㰏㓜⚽䎾㭶을 향해 협상재개를 위한 물밑협상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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